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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M 관련개정도로교통법요약



PM 관련개정도로교통법요약



개인형이동수단의법적지위는?

원동기장치자전거자동차

농기계

자전거건설기계
사람, 가축 기타 동력으로
도로에서 운전되는 것

차마

• 승용자동차
• 승합자동차
• 화물자동차
• 특수자동차
• 이륜자동차
• 125cc 초과
• 건설기계 6종

• 125cc 이하
• 이륜자동차
• 50cc 미만
• 원동기를단 차
(PM도포함)

• 경운기
• 트렉터

• 손수레
• 우마차
• 유모차 (X)
• 전철 (X)

차 우마

자동차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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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M은
원동기장치
자전거





PM 관련개정도로교통법설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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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도로교통법 시행령 [별표 8] <개정 2021. 5. 11.>

범칙행위 및 범칙금액(운전자)(제93조제1항 관련)













PM 이용 대표적 위반 사례 #1



PM 이용 대표적 위반 사례 #2



PM 법규 위반 행위 집중단속



교통사고시처리요령
교재 64쪽



교통사고시처리요령



PM 교통사고시보상책임



PM 교통사고시처벌규정



PM 교통사고시처벌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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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M 관련도로교통법요약

1. 무면허운전 : 범칙금10만원

: 원동기또는그이상(제2종소형,보통면허, 제1종보통면허등)

2. 보도(인도)주행 : 20만원이하의과태료

: 자전거도로또는도로우측가장자리에서통행

3. 보호장비미착용(안전모미착용) : 범칙금2만원

4. 2인탑승금지(전동킥보드, 전동이륜평행차) : 범칙금4만원

5. 음주운전 : 범칙금10만원(음주운전측정불응은13만원)

6. (야간) 등화장치미작동 : 범칙금1만원

7. 어린이(만13세미만)운전 : 과태료10만원



교육 문의




